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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57th Stated Presbytery Meeting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Fayetteville, NC   Dec.4, 2017 5 pm 

제 57차 대서양 한미노회 정기노회가 노스캘로나이나 주 훼잇빌 시에 이소재한 훼잇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2017년 12월 4일 오후 5시에 회집되다. 부노회장 남윤상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378장(새 578장)을 부른 후에 평신도 부노회장 박종우 장로의 기도에 이어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신명기 3:23-29절을 봉독한 후 말씀을 전한 후 경건회를 마쳤다.   

 

이어서 노회장 인도하에 환영인사를 나눈 후에 회무에 들어가 회원점명을 하니 성수가 되어 

서기 노회장에게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다켓에 나온 대로 회순 채택을 임시로 받기로 

하고 회무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윤치현, 배현수, 김정숙, 권준, 강기석, 남윤상, 김세준, 조진영, 최병기, 박종식, 허성령, 김선재, 

안현준, 김범수, 박연익, 김응배, 조남홍, 최병호, 조명철, 임낙길, 이정남, 조은상, 김대왕, 

선우주현, 하상범, 전진은 (이상 목사회원), 최창규, 마종욱, 김형순, 김창수, 김춘호, 권성관, 

신운진, 박종우 (이상 장로회원)  전체 34 명 참석 및 3 당회 이상이 출석하였다.  

 

 PM  
05:00 1. 개회기도(Meeting Constituted w ith Prayer)     

05:05 2. 경건회(Devotion 

① 사회: 남윤상 목사 (부 노회장)  

② 기도: 박종우 장로(부 노회장) 

③ 설교:  조은상 목사(노회장) 
05:30 3. 환영 및 인사(Welcome &  Greetings) – 노회장, 조은상 목사(Moderator) 

05:35 4. 회원 점명(Enrollment) –  부서기(Associate Clerk) – 김응배 목사,  
05:40 5. 회순채택(Adoption of Docket) -노회장 조은상 목사 
05:45 6. 회의록 통과(Minutes Approval)-노회장 조은상 목사 
05:50 7. 서기보고(Stated Clerk ’s Report) -서기 조남홍 목사 
06:00 8. 회계보고 (Treasurer's Report) -(Treasurer)  -회계 김형순 장로 

 

 -정회-저녁식사 

 

07:30 9. 운영위원회보고(General Council Meeting Report)-서기 조남홍 목사 

07:35 10. 각 위원회보고 및 헌 의안(Reports &  Recommendations of Committees)  
07:40        a. 후보생 위원회 (Committee on Preparation of Ministry)-위원장 김정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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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          b. 교육위원회 (Committee on Ed. &  Congregational L ife)-위원장 김신태 목사 

08:00         c.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위원장 조은상 목사  

08:30        d. 공천 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위원장 박연익 목사 
09:00        e. 대표 위원회 (Committee on Representation)-위원장 윤치현 목사) 

09:10          f. 선교/교회개발위원회 (Mission &  NCD Committee) –  위원장 배현수 목사      

09:20 11. 특별 위원회보고 사항 (Special Committees &  Commission) 

• 총무청빙위원회보고-청빙위원장 최병호 목사 

 

총무 이취임식-헌법질문-이취임인사 

 

• 내규수정위원회(53차 노회위임사항)-위원장 배현수 목사 

• 이사회(Board of Trustee)-이사장 박관준 목사 

• 행정위원회(AC-Maryland Pres.Church)- 위원장 윤치현 목사 

                     12. 신안건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연합회 헌의안 통과.  

13.  사무총장보고 및 광 고 (Executive Presbyter's Report &  Announcement 

10:00 13.  폐회(Adjournment)  축도 : 신임 노회장 

 

서기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다. 

      통신(수신)- 결의나 검토가 필요한 공문들은 해당 부서에 보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했다는 

보고를 하다.  

 

1. 내용 증명서신(윤성찬 전도사)-내슈빌 미들노회로부터 (11/20,20171) 

2. State’s Attorney Office Re: State of Maryland vs An John (11/03, 2017) 

3. 믿음의 여성상 추천공문- Racial E thnic/Women’s Ministries (11/01/2017) 

4. 메릴랜드장로교회 당회의 청원건에 대한 당회 입장(10/09/2017)  

5. 2017 3rd QR Loan Performance Reports (10/10/2017) 

6. 부목사 포지션 해소 및 의무금 해제 (2016년 12월 9일부)Fayetteville KPC,(10/11/2017) 

7. Synod of Mid-Atlantic-Maryland P.C.-Locked out matter (Sept.8, 2017) 

8. Sam Jett(Lawyer)-to lock  out matter for the Maryland Pres. Church (10/18/2017) 

9. Special Church Extension Fund #654-Richmond Central PC (09/27/2017) 

10. 메릴랜드장로교회 교인등록에 관한 청원건(09/05/2017) 

11. 노회보험-Property of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가입(09/05/2017 ) 

12. Pre-Trial Conference (SPJC) (08/17/2017) 

13. 55-1차 노회에 대한 안현준 목사와 김범수 목사의 고소장(08/17/2017) 

14. Associate Pastor Position abolished(Bethany)-Board of Pension (08/02/2017) 

15. Consolidated Tax  and Fee 고지서 (07/01/2017) 

                                                 
1 날자는 해당기관이 발송일로 기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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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am Jett-변호사 계약서-매릴랜드장로교회 vs 한미노회(06/26/2017) 

 

(발신) 

1. 김범수 목사 및 안현준 목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11/25/2017) 

2. 메릴랜드장로교회 당회-목회위원회 출석 3 차 통지서 -당회 및 안현준 목사 (11/21/2017) 

3. 건물 사용인증서 -이사회와 목회위원회가 메릴랜드장로교회 청원자일동에게(111/21/2017) 

4. 목회위원회 회의록 발송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 및 안현준 목사 (11/21/2017) 

5. 교회소속 증명서 -훼잇빌 한인장로교회 (11/20/2017) 

6. 후보생 확인 증명서 -윤성찬 전도사 (훼잇빌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부임)(11/20/2017) 

 

 

 

 

 

 

 

 

 

 

재정보고-김형순 장로 (회계)-다음과 같은  개정 된 (Revised) 보로를 받다.  

 

 

 

 

 

 

 

 

 

 

                                      -재정보고서 부분가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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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회 및 회원교회현황 

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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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치몬드 이영호  서유석  

2 리치몬드중앙 전은기  김    인  

3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조동열  

4 메랠랜드제일 조은상   김창수  

5 솔즈베리한인 전진은  김일배  

6  수도 조명철    

7 워싱턴시온 김신태  김인식  

8  워싱턴에덴 김응배  최창규  

9 워싱턴평강 서보창  ?   

10 필라제일 김요셉  ?   

11 훼잇빌 이정남  김춘호  

12 덴버한인중앙(N) 강기석  김순원  

 

미조직교회 및 Fellowship 

 

번호 교회이름 교역자 출석여부 교인대표 출석여부 

1. 가나안교회 Vacancy    

2 워싱턴소망(L) 배현수    

3 솔즈베리사랑(L) 정태은    

4 예루살렘(L) 명돈의    

5 윌밍턴(N) 박연익    

6  코너스톤(N) 이승환    

7 해거스타운(N) 윤치현    

8  행복한교회(N) 임용락    

10. 워싱턴동산교회(N) 김범수    

11. 뉴폿뉴스장로교회 권   준    

*비활동회원 
F=fellowship, N=New  Church Development, L=Lack of a quorum 

회원명단 

정회원(Validated Member) -조직교회 

번호 이름  교회 Church Status Status 

1 전진은 솔즈베리 Organized  Active 

2 이정남 훼잇빌 Organized Active 

3 김응배 워싱턴에덴 Organized Active 

4 조은상 메릴랜드제일 Organized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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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기석 덴버중앙장로교회 Organized Active 

6  서보창 워싱턴평강 Organized Active 

7 이영호 리치몬드 Organized Active 

8  전은기 리치몬드중앙 Organized Active 

9 조명철 수도 Organized Active 

10 김요셉 필라제일 Organized /?  ?   

11 안현준 메릴랜장로교회 Organized Active 

 

정회원(At-large)-미조직교회 및 부목사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배현수 소망교회 Lack  of quorum  OGP 

2 이대성 예수사랑의 교회 At large  OGP 

3 이승환 코너스톤장로교회 At large  OGP 

4 이용일 리치몬드 한인  Associate Pastor  Active 

5 임용락 행복한교회   At large  OGP 

6  윤치현 해거스타운한인교회 Organiz ing pastor  OGP 

7 정태은 사랑의교회 Organiz ing pastor  OGP 

8  김성진(A) At-Large In transition ?  

9 김응배 Bedford 장로교회 At large  OGP 

10 박연익 윌밍턴한인장로교회 Organiz ing Pastor Active 

11 김범수 워싱턴동산교회 Lack  of quorum Active 

12 권준 뉴폿뉴스한인장로교회 Lack  of quorum Active 

13 김성원  워싱턴시온장로교회  Associate Pastor Active 

*타교단 or beyond jurisdiction 

*OGP=Organiz ing Pastor-membership needs to be renewal annually. 

* ?  Means membership is in question. 
정회원(Specialized Ministry) 

번호 이름 교회/사역처   

1 김정숙 At-Large Active 

2 김정훈 At-Large ?  

3 김지훈 At-Large ?  

4 명돈의 예루살렘장로교회 ?  

5 박승환 At-Large Active 

6  손상웅 씨드선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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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남홍 대서양한미노회 Active 

8  조호성 At-Large ?  

9 조은경 At Large Active 

10 이영진 At-Large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1 김성웅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2 조병철 Retired Retired RT 

3 신동환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4. 박관준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5. 조남홍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비활동대상: 김정훈, 김성진(A),김지훈, 김요셉, 조호성, 제명대상: 명돈의, 

 

남부지역(2017)  

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부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허성영,김남준  권성관/오세광  

2 발도스타제일 임낙길  강수미/정창훈  

3 사바나 남윤상  신운진  

4 하인스빌열린  박종식  변윤흠/황규천  

5 에벤에셀 김창환   김분화/배진능  

6  조지아 조진영  신남순/윤태근  
 

미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갈릴리 김세준    

2 시온장로 김대왕    

3 4 Points 임기윤    

 

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사역기관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Status 

1 권영갑 혼두라스    At Large 

2 김남준 베다니    Active 

3 김대왕 시온    Active 

4 김범수Kris 공군채플린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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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선재 예수소망    At Large 

6  김세준 갈릴리    Active 

7 김창환 에벤에셀  김분화/배진능  Active 

8  남윤상 사바나  신운진  Active 

9 박종식 하인스빌열린  변윤흠/황규천  Active 

10 송기철 한비전교회(EM)    At Large 

11 신정인     At Large 

12 윤택한 SFTS    At Large 

13 임기윤 4Points(EM)    Active 

14 조진영 발도스타  강수미/정창훈  Active 

15 최병기 조지아  신남순/윤태근  Active 

16 최병호 베다니  권성관/오세광  Active 

17 허성영 베다니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 출석여부 Status 

1 이원걸 열린장로교회명예은퇴목사  Honorable Retired 

2. 임낙길 발도스타장로교회명예은퇴목사  Honorable Retired 

 

  각위원회 보고를 받다. 

운영위원회보고를 받은 후에 헌의안을 받다.  

 

                   제 80 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때와 장소: 제 80 차 대서양한미노회 운영위원회가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워싱턴 

에덴장로교회 (노회사무실)에서 열리다.    

경건회: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212 장을 제창한 후 노회장 디모데 후서 6장 18-19절을 

봉독한후 “선한 사업, 선한일들이 시작 되기를 기원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동안의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 후에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다.  

정족수: 이어서 출석을 점검하니 12 명이 참석하다.   참석자: 조은상, 박관준, 김정숙, 강기석, 김응배, 

윤치현, 박연익, 조남홍(이상 목회자) 박종우, 김형순, 최동구, 김창수(이상 장로) 가 참석하고 마종욱(장), 

김춘호(장), 김신태(목)는 excuse 하다.    

 

개회와 환영: 정족수가 넘으므로 위원장 보고를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   

회순채택: 받기로 하되, 전회록 78차를 79차로, 헌의사앙 2 번에 박종우 장로 반대 표시 기록이 누락 되어 

추가하기로 하고, 79-1차 장소와 일시 그리고 참석인 명단을추가할 것과 8월 21일 에덴장로교회에서 

모였다는 사항을 교정한 후에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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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총수입 67,890.17전, 총지출 75,897.28전으로 8,007.11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다.    

각 위원회 보고는 해당 위원회에서 노회에 별도로 보고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록을 제외하고 결의 

사항만 기록한다.   

 

결의 사항   

 

1. 운영위원회는 목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목회위원회가 G.2-0904를 따라 

메릴랜드장로교회(담임목사,    당회, 및 교인들 대표)와 컨설테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57차 노회에 헌의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다.  

2. . 공천위원회 보고 3 년조-전진은 목사와 서유석 장로로 정하다.   

3. 민족장로교회 이명 헌의안이 지난 노회에서 누락 되어 차기 노회에 가부를 결정하며 경위 설명은 

총무가 한다.   

4. 내규수정 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천위원회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5. 내규 수정은 기간을 정해서 차기 노회에 초안을 제출하게 하기로 요청하기로 하다.   

보고 및 건의 사항   

1. 차기 총무로 추천을 받은 강기석 목사와 간략한  인터뷰 시간을 가진 후에 청빙위원회 보고를 

받다.  

2. 2. 회계 김형순 장로가 내년도 예산 중에 최소한 6만 5천불이 필요한 금액으로 협력을 

요청하였고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세울 것을 주문하다.   

3. 3. 재정위원회가 펀드레이징등을 하여 재원을 만들 기회를 가지도록 주문하다(김응배 목사)  

 폐회동의가 있어 사무총장 조남홍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다.   

 

[헌의안]-찬반 토론 후에 표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1.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목사와의 목회 관계를 목회관계를 해소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길이 없는 마지막 수단인 줄 알아서 이를 건의합니다.-목회위원회 보고 참조  

2. 내규 수정 위원회를 해산 하고 재 구성할 것과 차기노회 시까지 그 초안을 제출할 것을 

제청합니다. 

3. 민족 장로교회 이명청원을 토의 한 후에 허락해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각위원회 보고 및 헌의사항 

    

[목회위원회] ; 위원장 : 조은상 목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다..  

[목회위원회 회의록]  목회위원회가  2017년 10월 12일 6시 30분 에덴장로교회(노회 사무실) 에서 모여 

윤치현 목사의 기도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다.   

1. 사회: 목회 위원장이 불참하였으므로 누가 사회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위원회를 소집한 노회장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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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다.  

2. 정원확인:  과반수가 넘어 개회 선언을 하다. 참석자:  조은상, 윤 치현, 김정숙, 마 종욱, 최동구 (Vide-

oconference), 결석: 전은기, 배 현수 Excuse: 최창규  

3. 회원권 문제  

3.1. 계속 불참 회원 문제: 김희태 장로가 계속 불참함으로 참여를 종용했으나 응답이 없어 더 이상 응답

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임처리 한다는 통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다.  

3.2. 목회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목회 위원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회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차기 목회위원회 참석 여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다.  

4. 안건 토의 

4.1. 청원서 검토 -목회위원장이 사무총장이 보낸 청원서와 메일로 받은 청원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의

를 보내 온 것에 대하여 공문 접수는 사무총장/정서기가 접수한 것 만이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에 의

견의 일치를 보다.  

4.2. 청원서는 박창화 씨 외 15 명으로2  적시 되어 있음으로 박창화 씨의 장로의 결격 사유가 있음을 (회

원권이 회복 되기전까지는) 인정하고,청원서의 주체가 “우리”로 표현 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박창화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청원을 받기로 하다.  

4.3.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의 답변에 대한 토의-(요청한바 없으나 보내왔음) 

4.3.1. 당회의 답변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받기로 하고 양측을 불러 사실 확

인을 하기로 하다.   

4.3.2.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4.3.2.1.1. 교인등록카드 

4.3.2.1.2. 2017년 방문자 카드 

4.3.2.1.3. 내규 

4.3.2.1.4. 내규를 통과한 공동회의 회의록 

4.3.2.1.5. 교회요람 

4.3.2.1.6. 교회 출석부 

4.3.2.1.7. 당회록 

4.3.2.1.8. 출석요구=당회장과 당회 서기 및 청원자 대표 2 명 (박창화 씨 제외) 

4.3.2.1.9. 출석날짜 2017년 10월 17일(화), 부득이한 경우 19일(목) 

4.3.2.1.10. 장소: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4.3.2.2. 기타 준수 사항 

4.3.2.2.1.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3.2.2.2. 요청자료은 있는 그대로 제출한다.  

4.4. 기타 _ 목회위위원장이 고의로 소집하지 않을 경우 목회 위원회 소집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로부터 

받기로 하다.  기록 : 조남홍 (서기), 녹음: 김응배 (부서기) 

4.5. 총회 헌법위원회에 문의한 아래 내용은 합법이라는 통보를 받음 

                                                 
2 15명으로 알고 발표했으나 청원서에는 박창화싸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차기 목회위원회에서 재확인하여 

정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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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Rules Article IX  Committee &  Boards. 

Art.50 It is the duty of the chairman to call the committee together, but, if he is absent, or neglects or 

declines to call a meeting of the committee, it is the duty of the committee to meet on the call of any two of 

its members.  In small special committees the chairman usually acts as secretary, but in large ones and in 

all standing committees, it is customary to elect a secretary, who keeps a brief memorandum of what is 

done,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society have a right to appear at the committee meet-

ings and present their views on the subject before it at such reasonable times as, upon request, the com-

mittee may appoint. But during the deliberations of the committee no one has a right to be present, except 

members of the committee. 

[목회위원회 회의록| 목회위원회가 2017 년 10 월 19 일 오후 6 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회의실 

에서 다시 모여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기도로 개회하다. 참석자: 조은상, 김정숙, 마종욱, 윤치현, 

최동구(비디오오), Excuse : 배현수  

안건처리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1. 전은기 목사의 사표를 반려 했으나 받지 않으므로 수리하기로 하되 위원장직만 사퇴하는 것인지 

위원까지 사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로 하다. 

2. 목회위원장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논의한 차기 목회위원장은 현 노회장이 맡게 되므로 노회장이 당분간 

겸하기로 하다.  

3. 불출석시 권리포기로 간주한다는 1 차통보에도 불구하고 2 차 출석통보에도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장과 서기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에, 청원자측에서 대표들을 보내 왔으므로 해 당회가 보낸 

답변서를 토대로 청원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사실진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다.  

3.1. 당회가 보낸 답변서를 항목별로 질문하고 증언자/참고인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다.  

3.1.1. 등록카드 존재여부 및 획득절차 및 당회의 태도 

(강귀임, 박복순) 교인등록카드를 2017 년 6 월 18 일부터 출석후 그 다음주부터 수차례 요청해도 

등록카드가 없다거나 교육을 받고 당회가 판단하여 줄수 있다는 답변만 재차들었다 

3.1.2. 청원자 대표들의 신앙, 교회 출석, 및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들어오기전의 신앙생활 및 

들어온 이유와 그 당위성 

(강귀임)  담임목사가 집사내외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런 일이 없었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잠시 

떠났으나 20 여년이상 교회 집사, 권사와 여선교회 부회장을 수차례지내며 열성적으로 섬긴사람으로 

모교회를 버릴수 없어 다시 등록을 원하였으나 거절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  

                           (박복순) 개척멤버로 45 년이상을 중직자로 섬기며, 안현준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무고한  집사가 고소 당하고 교회가 분란이 나는데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으나,  

평생을 바친 내집 같은 교회를 다시 섬기려 돌아왔다.  

3.1.3. 노회에 제출한 등록자 카드가 당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당회 답변과 교회 이름이 변경 된 

사안등에 대한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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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 장로-목회위가 참고인으로 허락) 등록서를 주지않아 교회내에 있던 것(하나교회 명칭)을 

청원자가 가져와 교회이름을 바꾸어 적은 것이다. 

3.1.4. 당회가 제출한 교인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내규나 요람 교회게시판에서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 

(마종욱 장로, 김정희 권사- 현 활동교인들으로 목회위가 참고인으로 허락) 

한번도 교회에서 보고 듣지 못한 것이며, 김정희 권사가 제출한 내규도 요람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2014 년판으로 행정위가 나누어 준것으로 밝혀졌고 그곳에도, 교인등록절차는 들어있지 않고, 내규 

공동의회를 가진적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본인들도 활동교인이 되기위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3.1.5. 친교실 사용 등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답변 

(강귀임, 박복순) 처음  두 주는 친교시간을 없앤다는 당회의  금지사항을 따랐으나 그 후에는 

노인들의 당료병등 식사를 하지 않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샌드위치를 제공했는데 빨리 먹고 

가라고 하며 안현준 목사가 물을 따르러 내려와서 경찰을 불러야하겠다 말해서 놀랐다.  이후 

빵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 식사로 바꾸고 현 활동교인들도 초대하여 일부는 함께했다.  

3.2. 현재 교회 상황과 담임목사의 목회에 대한 청취  

(현 활동교인인 김정희 권사) 본인은 끝까지 안목사님을 옹호했으나, 교회의 설립자들과 몇십년씩 

섬기고 목사님을 모셨던 교인들의 등록자체를 막으며 핍박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련의 일들에 참을수 없어 돌아섰다. 사도신경으로 “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고백을 하는데 목사가 성도간 친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감시 카메라로 

교제하는 성도들을 당회실에서 감시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  그런 것이 교회냐?   

3.2.1. 모든 질의 응답은 녹음 되는 사실을 청원자들에게 통지, 허락하에 실시되었다. 

4. 토의   

청문회 자료와 그간의 메릴랜드 장로교회 안현준 목사와 당회가 행 해온 일에 대하여 토의 시간을 

갖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다. 

4.1.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등록자체를 막는 것은  PCUSA 헌법이 명시한 

환영과/개방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오는 사람을 막는 것은 그리스도를 막는 것과 같다.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는 등록청원자들을 최초 출석일(2017 년 6 월 18 일)부로 등록된 것으로 인정한다.  

G-1.0302 환영과 개방성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유로나 교회 회원권을 거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해 비방을 가져오는 일이다. 

 

4.2. 당회는 청원자들에게 내규에도 없는 허위, 급조된 교육절차를 적용할수 없고, 원래 두 교회가 

합친후 이전교인들과 공평한 절차를 통해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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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등록한 청원자들도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으므로 교회 사용권을 허락한다.    

4.4. 안현준 목사를 공문서 위조, 허위 증언, 노회 지시 불이행등 노회 관할권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사법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절차를 밟도록 통보한다.   

4.5. 안현준 담임목사의 3 개월간 행정휴가(Administrative leave)를 당회에 지시한다.  

4.6. 차기 노회에 안현준 목사와 따르는 교인들은 타 노회로 옮겨갈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윤치현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8 시 52 분이었다.  

안현준 목사 목회관계 해소 결의안 

안현준 목사와 메릴랜드장로교회와의 목회관계 해소 헌의안은 총 34 명중 찬성 24 표 반대 9 

표로 가결하고 임시당회장으로 조명철 목사의 추천으로 임낙길 목사를 임명하다.  

 

[공천위원회 ]  위원장 : 박연익 목사- 

[정회와 속회] 

공천위원회의 보고를 별지로 받은 후 잠시 휴회하고 노회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 

회장단을 1 년 더 유임하자는 제잉안이 있었고 이어서 공천위원회의 모임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다.  다시 회집된 후에 후에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회장에 조은상 목사를 재 

선출하고 부노회장에 박종우 장로를 선출하여 1 년 더 봉사게 하다.  

 

[대표위원회]-윤치현 목사 -공천 배런스가 맡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후보생위원회 : 위원장 :김정숙 목사-일반적인 보고가 있었고 결의사항은 없었다.  

[선교개발 위원회];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이사회보고] : 박관준 목사, 이사장을 대신 하여 사무총장의 이사회 안건을 보고 한 후에 이사회의  

헌의의안을 받다.   

 

3 차 이사회 회의록 

 

때: 2019년 10월 18일,  곳: E lectronic Call Meeting.  

[결의사항  

[배경 ]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새로 출석하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했던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노회에 청원한바 있으며 

목회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한바 있다.  동 교인들은 교회 친교실 사용등 현재 당회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로서 노회는 이들과 현재 교회에 출석하며 노회를 

상회로서 협력을 다 하는 교인들에게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의 모든 재산에 대한 

사용권애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이메일을 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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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이메일을 통하여 일주일에 걸친( 201710월 17일-19일까지) 찬반을 투표한 결과 전원일치로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자]  이사장, 박관준, 서기 김영미, 최병호, 강기석, 김영미, 이원걸, 및 김형순(자동회원으로 voice 

만있음) 

 

 헌의안 1. :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추인해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사용허락서 

                                                                                                        ___________________에게  

  

"대서양 한미노회 이사회는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에 속한 주정부가 인증한 소유권   

(Deed of property)에 나와 있는 모든  재산(property)을  노회가 인정하는  교회와 회중이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것을 허락한다.  단 필요한 법적인 상황이  발생 할 때  노회는 보다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사안은 노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 조정 된다."  

                                                                                                        

                                                                                                                   2017년 10월 19일 이사회  

       Permit 
The Board of Trustee of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grants you to use the 

property addressed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as the one who has ownership with 

Deed of Property.  The Board of Trustee, on behalf of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grants to use and to take care of it but when it comes to take action on the property, the 

presbytery will enact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all matters regarding to the property is bound 

by the presbytery and immediately effective.   

 

[헌의사항2]-[리치몬드 중앙교회의 융자조정안에 대한 헌의안을 추인해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Investment & LoanProgram Inc. 

September 15, 2017 

Clerk of Session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2715 Swineford Rd 

Richmond VA 23237 

Richmond VA -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pecial Extension Fund  Note #12065409 - $210,000.00 

Dear Friends-in-Christ: 

On September 13, 2017, the Staff Loan Team of the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https://nam04.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proofpoint.com%2Fv2%2Furl%3Fu%3Dhttps-3A__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_-3Furl-3Dhttps-253A-252F-252Furldefense.proofpoint.com-252Fv2-252Furl-253Fu-253Dhttps-2D3A-5F-5Fmaps.google.com-5F-2D3Fq-2D3D6605-2D2BMallery-2D2BDr.-2D2BLanham-2D2C-2D2BMD-2D2B20706-2D26entry-2D3Dgmail-2D26source-2D3Dg-2526d-253DDwMFaQ-2526c-253DbXEVtEOtglTTG4f-2Du-2Ds6QlrQ8QgA-2DFaEZdi3i4kjumI-2526r-253D-2D-5FdFa-2DDp45r-2DdhdVrokoBkHMQUueYUbf-2DQEpbi-5FajM8-2526m-253DpRsLMMg0K6lEJhCzxwH4VoI0TaLKl-5FPnVPfu7SYXHec-2526s-253DGs3Sq2-5FcYniVkLqcBGCjhtMj8c9fyDUmny0HaiDMx2s-2526e-253D-26data-3D02-257C01-257Cakap1997-2540hotmail.com-257Cd53a5e1bc19c48bb683508d5163799d9-257C84df9e7fe9f640afb435aaaaaaaaaaaa-257C1-257C0-257C636439350409003074-26sdata-3DmNhpHQqm-252B-252BD2zyIVoEDm4Kcmg42d2kFmtKOZnAFMqSA-253D-26reserved-3D0%26d%3DDwMFJQ%26c%3DfgAH0TEak9hSJygxoVsafg%26r%3DJgTMMvUUJ5zoNIU3EvQmlfxYwn-asXO5yn9HGkuMNgM%26m%3DHGAAJuKWOZ0KtUhh_WRIV_sQgc2EGUtfR6pAFVRuUh4%26s%3D7p3zr_UTZzBEWdaYr5-UzXW3MTV4q5H94CxPrv2rCIQ%26e%3D&data=02%7C01%7Cakap1997%40hotmail.com%7Ce56a9a5927644a9a4a0908d516e7066a%7C84df9e7fe9f640afb435aaaaaaaaaaaa%7C1%7C0%7C636440103847078645&sdata=551ERzoV3TS%2BsYkdswdQoIxG7n3b%2FWlHOGF0YTE2X5Y%3D&reserved=0


16: 
 

Program, Inc. approved an adjustment of the interest rate for the loan origina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 for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Enclosed is a copy of that ac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1-800-903-7457 and ask for Effie Shipp, 

extension 5245. 

Cordially yours, 

J  

Credit Operations 

Enclosure 

cc: Presbytery of Atlantic Korean 

Synod of Mid-Atlantic                
100 WITHERSPOON STREET * LOUISVILLE KY 40202-1396 502.569.5231 * 1.800.903.7457 * 502.569.8868 FAX 

pilp.pcusa.org 

   SLT Adjustment Docket 

           Meeting Date: 09/13/2017 

 

LOAN HISTORY: Special Church Extension Fund 

#654 Note #12065409 

Date of Note: 09/27/2007 

Original Amount: $210,000.00 

Principal Balance: $114,102.63 

Interest Balance: 187.67 

Total Amount Due:   $114,290.30 (as of 09/11/2017) 

Purpose: Purchase — Site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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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Development Resources Committee Revision of GA Loan Terms 

Borrower: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Regularly Scheduled 60-month Review 

Church: Richmond VA —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y: Atlantic Korean-Anerican 

Synod: Mid-Atlantic (Titleholder: Congregation) 

RATIONALE AND RECOMMENDATION: Recommend changing the interest rate to 

the September 2017 GA rate of 3.50%, leaving the amount of the monthly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 the same. Next regularly scheduled review will be due September 2022. 

Recommended adjustment approv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 Staff Loan Team on September 13, 2017. 

 

Foregoing loan terms are accepted by the Session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ignature/Clerk of Session Date:  

Cc: Presbytery of Atlantic Korean-American. 

 

 

 

 

[헌의안 3] 훼잇빌한인장로교회의 미션센타 건립을 위한 은행융자에 대하여 추인해 줄 

것을 헌의 한 사안을 노회가 설명을 들은 후 허락하다.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Presbytery to borrow money 
($200,000.00) for Mission Center construcdon, real property subject to 
encumbrance 

To: the Finance and Property Committee Presbytery ofAtlantic Korean Presbytery 

Terms: 
20-year term; 20-year amortization; initial interest rate at 6.50% with monthly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in the amount of $1 , 565.70; subject to review 

& revision. 

Prior Adj.: Effective: 9/25/2012: Changed interest rate from 6.50% to 3.80%, leaving the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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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10, 2017 at a regulü meeting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Fayetteville Session, the borrowing of $200,000.00 for the construcüon of the proposed new 

addiåon ( Mission Center) 

This information is to certify that finance department and property department know of no 
restricüons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ed transaction. 

ofthe Presbyterian Church (USA) , 

the session permission of Atlantic 

Korean 

The session ofthe Korean Presbyterian Olu.rch ofFayetteville in transmitting the foregoing 

request certifies that the Congregation at a regular meeting was  the foregoing 

proposed transaction. 

 

[보고사항]-6605 Mellery Dr. Lanham, MD 20706  -Property 보험 증서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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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의안4] 한미노회협의회의 자매결안 헌의안을 받다. 

 

[CCKAP 헌의안]-종전의 한미노회 조정위원회는 그 명칭을 미국장로교회 한미노회 협의회로 

개칭하고 3개노회 연합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여 실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인해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와 자매 결언의 건 

2. 각 한미노회가 상회비를 30불로 인상하여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에 관한 건 

3. 각 한미노회가 목사전입 및 후보생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한미노회협의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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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안4] 민족장로교회의 전입건은 서류가 보완 되었으므로  전입허락을 하기로 하다. 



 

이명보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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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of Commission to Install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The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to install  Rev. Ung Be Kim as Pastor  

of the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met at the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in 2629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on the 3rd day of the month of September in the Year 

2017 at 10:30 O’clock.   

  

The following Commission Members were present:  

Ruling Elders: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Jong Wook Ma                                          Jung Sook Kim 

Sun Ja Lee      Kwan Joon Park 

       Myung Chul Cho 

In the AKAP General Council meeting, Rev. Jung Sook Kim was elected as Moderator.  

 

A quorum of the Commission was present.  

The Commission Moderator stated the proceedings of the Presbytery in preparation to installation. 

Rev. Nam Hong Cho, EP/SC of AKAP, asked on behalf of the moderator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andidate.   

Ruling Elder Chang Kyu Choi asked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ongregation.   

These being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candidate stood and with prayer led by Rev. Jung Sook Kim, 

 moderator, the Commission installed him as Pastor of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the Presbytery, and Congregation came forward to offer the newly ins

 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 cordial reception and affectionate regard.  

  Rev. Myung Chul Cho delivered the Charge to the Pastor and to the Congregation.  

The newly ins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made a brief statement.   

Thre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presented three gifts to their newly installed Pastor.     

At the conclusion of the service, Rev. Kwan Joon Park pronounced the benediction. 

 

After taking a group picture with the newly ins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other participants, 

the Commission was adjourned.     

 

 

Submitted by  

Jung Sook Kim, Moderator of thi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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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로교 대서양 한미노회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USA)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301)864-9255, (240) 447-1664   akap1997@hotmail.com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질의서 

 

수신자: 김범수 목사(워싱턴 동산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김범수 목사) 

 

친애하는 김범수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서양한미노회에서 79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절차에 

따라(D-2.0102) 피고소인(김범수 목사)을 조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56차 노회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서면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오니 오는 11/7(화)까지, 서신 또는 이메일로 아래 질의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57차 정기노회시 보고와 향후 상임사법위원회 회부전 대안제시에 

중요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회신: 서신(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akap1997@hotmail.com) 

---------------------------------------------아   래---------------------------------------- 

1. 55-1차 노회가 불법이었음을 고소한 일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기각 되었으나, 55-1차 노회가 불법임을 고소하면서 동시에 노회장을 발언권을 안주었다고 고소하는 

진술 및 증거 불일치와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고소의 건들을 대회에 제소하는 이유를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55차 노회에서 자신의  자숙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회에 노회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   병   호 목사   

                               위원      조   은  상  목사    

                               위원      최   동   구 장로 

 

 

 

 

mailto:akap1997@hotmail.com


27 
 

                미국 장로교 대서양 한미노회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USA)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301)864-9255, (240) 447-1664   akap1997@hotmail.com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질의서 

  

수신자: 안현준 목사(메릴랜드 장로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안현준 목사) 

 

친애하는 안현준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서양한미노회에서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절차

에 따라(D-2.0102) 피고소인(안현준 목사)을 조사함에 있어  1차적으로 56차 노회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피고

인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오니 오는 11/7(화)까지, 서신 또는 이메일로 아래 질의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히 답

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57차 정기노회시 보고와 향후 상임사법위원회 회부전 대안제시에 중요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회신: 서신(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akap1997@hotmail.com) 

---------------------------------------------아   래---------------------------------------- 

1. 55-1차 노회가 불법이었음을 고소한 일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6차 노회가 결의한 행정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중, 2017년 10월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출석중인 분들이 목회

위원회에 접수한 ‘활동교인 인정 청원서’와 귀 교회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회위 출석과 증거자료를 

당회장으로서 따르지 않고, 목회위의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와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사법위원회

에 제소하지 않고 대회사법위에 제소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대서양한미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수차례 고소하는 일로 노회가 재판을 위해 희생하는 목회적, 행정적, 

물적 피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대책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55차 노회에서 자신의 자숙과 재발방지 약속 후 계속하여 대회에 노회를 고소하는 이유와 향후 다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   병   호 목사  

                              위원      조   은   상  목사 

                              위원      최   동  구  장로 

 
양식 No.25 

mailto:akap199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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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보고서 D-9.010b 

일시: 2017년 11월 13일 

 

수신자: 안현준 목사(매릴랜드장로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안현준 목사) 

 

대회에 대서양한미노회를 수차례 고발하고 음해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아래 대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위원회에 고발하지 

않는다. 아래 합의서에 싸인해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조사위원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답변/입장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답변을 거부했기에 조사위원회의 계속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조사위원회의 결론 

조사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대안에 싸인을 하고 동의할 경우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3. 합의를 위한 대안 

1) 노회의 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대회에 노회를 수차례 고발하고 음해한 것을 노회 앞에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한다.  

2) 앞으로 노회의 모든 위원회에 5년간 참여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대안에 대한 합의 
 

고소인(대서양한미노회 서기 조남홍):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소인(매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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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병호 목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위원 조은상 목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위원 최동구 장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신주소: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 주소: akap1997@hotmail.com or choi1459@gmail.com 

양식 No.25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보고서 D-9.010b 

일시: 2017년 11월 13일 

수신자: 김범수 목사(워싱톤동산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김범수 목사) 

 

대회에 대서양한미노회를 수차례 거짓 고발하고 음해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아래 대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위원회에 고발하지 않는다. 아래 합의서에 싸인해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조사위원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답변/입장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답변을 거부했기에 조사위원회의 

계속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조사위원회의 결론 

mailto:akap1997@hotmail.com
mailto:choi14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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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대안에 싸인을 하고 동의할 경우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3. 합의를 위한 대안 

1) 대회에 노회를 거짓 고발하고, 음해한 것을 노회 앞에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한다.  

2) 앞으로 노회의 모든 위원회에 3년간 참여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대안에 대한 합의 

 

고소인(대서양한미노회 서기 조남홍):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소인(워싱톤동산교회 김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병호 목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위원 조은상 목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위원 최동구 장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신주소: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 주소: akap1997@hotmail.com or choi1459@gmail.com 

 

[조사위원회 보고] 조사위원회 보고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므게 보고만을 받았으며 해당 

안건은 미결로 남다.  

 

 

 

 

 

남부지역보고  
 

mailto:akap1997@hotmail.com
mailto:choi14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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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한미노회 남부지역 안건 및 보고(연합) 

일시: 2016년 12월 12일 장소: 윌밍톤장로교회엣 

참석자: 결석자: 안건: 

1. 내규수정위원회: 남부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내규수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규를 넣으시길 동의합니다.(동의안) 

"노회안에 지역적인 이유로 남부 지역 교회들을 위해 노회안에 남부지역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직원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재산과 법적인 문제는 공동관리하며 중앙위원회, 이사회, 사법위원회, 기타 노회 

공동의 사역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함께 한다." 

2. 임낙길 목사님을 발도스타장로교회에 2년간 지정목사로 임명한다. 

3. 2017년도 남부지역 노회 각위원회 공천 명단: 

1) 부노회장: 남윤상 

2) 부서기: 최병호 

3) 회계: 김대왕 

4) 운영위원회: 남윤상/김대왕,김세준,권성관 

5) 목사후보생위원회: 김선재/허성영,김남준,임기윤 

6) 대표위원회:김세준/조진영,임낙길,김창환,최병기,김분화 

7) 목회위원회(운영,교육,개척): 이내용목사/조진영, 김세준 

8) 목사후보생위원회: 허성영목사/김범수, 김선재, 임기윤 

9) 재정위원회(공천,대표): 김대왕목사/신동욱,임낙길 

10) 이사회(연합): 이원걸 

11) 연합사법위원회(연합): 남윤상 

12) 총무청빙위원회(연합): 최병호, 남윤상, 조진영 

13) 내규수정위원회(연합): 남윤상, 김세준, 최병호 

14) 감사: 박종식 

 

4. 제 5 회 가족수양회 재정보고(2017 년) 

일시: 2017년 7월 20일(월) - 21일(목) 3박 4일간 

장소: Sand Dunes Resort 

주소: 201 74th Ave. N., Myrtle Beach, SC 29572 한어강사: 

장학일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 

영어강사: Luke Choi (Associate Stated Clerk  of PCUSA) 

참가자수: 283명 

수입총액: $61,729    

     
지출총액: $59,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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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잔액: $2,284.80 

5. 남부노회 재정보고 (별첨참고바람) 

6. 대서양한미노회(남부) 2017년 서기록(1월-12월) 

1월 15일: 신동욱목사 열린장로교회 사임(버밍햄 장로교회 청빙받음) 

1월 16일(월)-20일(금): 1001 NWC Conference, St. Pete, FL  

1월 23일(월): 남부지회 신년하례회,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목사) * 

신동욱목사를 버밍햄 노회로 이명하다. 

2월 13일(월)-17일(금): 집필자모임 참석, 클리브랜드중앙장로교회(담임 김성택목사)             

2월 19일(주일): 박종식목사님을 하인스빌 열린장로교회 지정목사로 파송하다. 

2월 20일(월): 대서양한미노회, 주예수교회 (담임 배현찬목사) 

2월 20일(월)-22(수): 목사계속교육, 유니온신학교 

2월 20일(월)-23(목): 학원목회컨퍼런스, 콜롬비아장로교회(담임 김동영목사)                                           

2월 26일(주일): 개척교회 선교주일, 개척교회 선교후원금 모금 

3월 13일(월)-15일(수): 지역선교세미나,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목사) 

4월 3일(월)-5일(수): 남부지회 목회자수양회, 재킬아일랜드 

4월 24일(월)-28일(금): NCKPC 총회참석, 서울 앰배새더호텔                

5월 15일(월)-18일(목): 영어컨퍼런스, 씨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목사) 

6월 4일(주일): 박종식목사님을 열린장로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다. 

6월 6일(화)-13일(화): 혼두라스단기선교, 권영갑선교사 

6월 24일(토): 입양아초청잔치, 베다니장로교회 

6월 23일(금)-25일(주일): 2세교육세미나, 베다니장로교회 

7월 2일(주일): 김범수부목사(Chris)가 베다니장로교회를 사임하고 공군 채플린으로 떠남             

7월 8일(토): 한국목회자들 미국교회 순방팀 방문, 베다니장로교회 

7월 17일(월)-20일(목): 제5회 가족수양회(강사: 장학일목사/예수마을교회, Sands Resorts) 

7월 18일(화): 대서양한미노회 

7월 24일(월): 총회부서기 초청 헌법특강 (강사: 최정석목사) 

8월 6일(주일): 조지아장로교회 조진영목사 안식년(8월 6일-2018년 6월 30일. 사례: $30,000)   

8월 6일-20일: 조지아장로교회 주일 설교목사로 김범수목사(Chris Kim)를 파송하다. 

8월 7일-11일: 개척교회코치 컨퍼런스참석(샌피, 플로리다)                                                

8월 20일(주일): 베다니장로교회 교육관 입당식, 남부지회모임(최병기, 김남준목사를 회원으로 받음) 

8월 27일(주일): 최병기 목사님을 조지아장로교회 주일설교목사로 파송하다. 

8월 29일: 라그랜지장로교회 이내용목사 노회와 교단 탈퇴함 

9월 3일(주일): 신학교주일, 콜롬비아신학교 장학금 전달 9월 10일-

24일: 허리케인 구호헌금 캠페인 

9월 25일-28일: 3040목회세미나, 찬양교회(담임 허봉기목사) 

9월 27일-29일: CCKAP 연합노회, 총회본부 

9월 28일-29일: 평신도비전컨퍼런스, 총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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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10월 19일: 권영갑선교사 선교보고, 회원교회 방문                

10월 8일(주일): 매릴랜드제일장로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11월 5일(주일): 남부지회(베다니장로교회, 아틀란타)               

11월 13일(월): 사무총장(총무) 청빙위원회 모임(최종후보자 선출)              

11월 16일(목): 운영위원회(사무총장 최종 후보자 보고)             

11월 22일-24일: 장로교대학생 수련회(일리노이주 수양관)            

11월 26일(주일): 임낙길 목사 은퇴예배, 발도스타장로교회            

12월 3일(주일): 조진영목사를 발도스타장로교회 임시목사로 파송하다.  창립32주년기념주일.   

12월 4일-5일: 연합대서양한미노회, 훼잇빌장로교회(담임 이정남목사) 

7. 남부지회 내규: 남부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11월 5일) 

 

 

[내규헌의안] 다음과 같은 헌의안은 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여 허락하다.  

 

대서양한미노회 남부지회 내규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South) Bylaw  

                   제1장 명칭과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서양 한미노회(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AKAP) 산하 남부지회 (가칭  

AKAP(South)라 칭한다. 본 회는 대서양한미노회 안에서 남부지회 회원교회를 위해 자치적으로 

대서양한미노회의 일을 대행한다.  본 회는 2012년 6월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에서 열린 미국 장로교 220차 

총회에서 승인함에 따라서 2012년 2월 7일 대서양 한미노회 대표자들과 협약함에 따라 남부지회를 구성한다. 

  

제2조 지역 본 남부지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은 인근 동남부 지역과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다.  그 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 회원교회로 가입을 허락한다. 

  

제3조 치리 

 

3.1 본 회는 우선적으로 미국장로교 헌법(제1부 신앙고백서, 제2부 규례서)에 의하여 치리되며,  

           이차적으로 본 규칙에 의거한다.   

3.2 본 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남부지회가 교단의 정식노회로 분립 될 때까지 대서양한미노회의 

          안에서 남부지회로 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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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회는 규례서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2 임무와 책임: 노회는 총무와 서기의 권한, 책임, 위임된 임무들이 상세히 기록된 직책설명서를 승인해야 

    한다. 서기는 규례서가 지시하는 모든 책임들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일반원칙 

       1.1 노회원: 노회원은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들과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들로 구성한다. 

        1.2 목사회원: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들로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1.3 장로회원: 장로회원은 노회 관할 구역 내 지교회 당회로부터 노회 총대로 파송받은 장로이다. 노회 총대  

        장로는 청지기로서 본 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1.4 기타회원: 본 회의 필요에 따라 목사 또는 장로 회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목사와 장로 총대들의 형평성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가능한 동일해야 한다. 각 교회는 노회가 요청한 숫자의 장로를 파송해야 한다.  100명 이하 

1명, 200명 이하 2명, 300명 이하 3명, 400명 이하 4명, 500명 이하 5명, 500명 이상 6명.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 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회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노회에서의 발언권, 투표권의 제한을 받는다. 

제4조 발언권 

타 공의회의 정회원이 본 노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노회의 결정에 따라 발언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조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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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의일정: 정기노회는 2회(1월, 11월) 회집하며, 사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날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 필요시 임시 노회를 가질 수 있다. 

        1.2 예배의 헌금: 예배시 드린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본 회의 운영기금 으로 사용된다.  

  목사안수 예배시 헌금은 목사 후보생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제2조 임시노회 

       2.1 소집: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각기 다른 교회의 3인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3인의 총대 장로가 

  합의하여 요청할 때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만약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노회 서기 또는 부서기가 회의 소집을 해야 한다. 

       2.2 통보: 임시노회 소집 통보는 늦어도 소집일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2.3 장소와 비용: 임시노회 일시와 장소는 소집자가 소집 요청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회의 교통비는 노회가 

  지불하고, 숙박비는 소집하는 교회가 지불한다(개스비는 1시간 이내 50불, 1시간 이상 100불).   

  특별한  경우 노회 또는 교회가 모두 지불할 수도 있다. 

제3조 회의록 

3.1 정기/임시 노회록은 정기/임시 노회 후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고 다음 노회에서 채택한다.  

  노회록은 가능한 한글과 영어 이중언어로 기록되고 분배되어야 한다. 

 3.2 회의록 검토: 서기 또는 부서기는 각 교회의 당회록과 노회의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4조 정족수 

본 회의의 정족수는 각기 다른 교회 3명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장로 총대 3명으로 한다. 단 목사는 지교회 시무 

목사이어야 한다.  지교회 장로 결원이나 노회 총대 장로 파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노회에서 지교회에 장로를 대신 

파송하여 당회와 노회 총대 일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 회의진행 

       5.1 회의진행법: 찬반의 경우 동등한 발언수와 시간(3분)이 주어져야 한다.  토의시간이 지연될 경우 

        토론종결을 통해 회의 지연을 방지한다.  회의를 방해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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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본 교단의 헌법이나 본 규칙이 다른 방법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가장 최신 개정만국통상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에 의거한다.  

           5.2 안건과 유인물:  

           5.2.a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유인물만 정기/임시노회에서 다룰 수 있다.  단,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는 제외된다. 

           5.2.b 본 회에서 다루어질 모든 보고서들과 유인물들은 정기노회 21일 전에 본 회 서기 또는 부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서기 또는 부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에 운영위원회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5.2.c 본 회의 유인물은 서기 또는 부서기가 목사와 장로 총대들에게 적어도 정기노회 7일 전에 서면,  

           인터넷웹,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야 한다.   
 

      5.3 신안건 상정: 

 

           5.3.a 신안건은 정기노회 전에 서기 또는 부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회순 통과시 출석 회원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다 

 

               5.3.b 신안건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은 안건을 말한다. 

 

        5.4 정회: 정회는 반드시 속회 일시를 지정해야 한다. 만약 속회 일시를 지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을 때는 

       그 회의는 폐회로 인정한다. 

  

       5.5 전자회의: 카톡과 컨퍼런스 콜(tele-conference call)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하나, 이메일은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5.6  회원 출석: 회원인 목사와 총대장로는 유고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노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히 목사는  

 노회로 정한 날에 당회나 그 밖의 다른 회의를 계획해서는 않되며, 목사와 총대 장로가 노회를 참석하지 못할 

  다른 집회들은 피해야 한다.  

                

               5.7 회칙수정은 투표자 3/4의 찬성을 얻어 즉시 발효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1조 임원 

본 노회의 임원들은  필요에 따라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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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임기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선거 

       3.1 선출과 취임: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년말 정기노회에서 선출과 

 동시에 취임하되 임기는 새해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제4조 중립성 

       4.1 임무의 중립: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와 서기는 공정한 노회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4.2 발언의 중립: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와 서기는 노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 이외의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다.  단, 노회원의 허락을 받고 발언할 수 있다. 

        4.3 임무의 제한: 총무(사무총장)와 서기는 지교회의 무질서 해결을 위한 행정 특별 위원회, 징계 사건의  

조사위원회, 교정사건의 변호인단, 특별소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그러나 Ex-Officio 로 참석할  수 있다. 

 

 제5조 노회장/부노회장 

             5.1 사회: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정기/임시노회의 사회를 맡는다 

            5.2 권한:  

            5.2.a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임원회를 주관하고, 총무 또는 서기와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는다. 

           5.2.b 노회장은 임원들의 협력을 받아, 징계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권한과 노회를 상대로 한 

 교정고소 사건에 노회를 대표하여 담당할 변호인단을 지명 할 권한을 가진다.   

 

6.3.1. 부노회장 협력과 대행: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위임한 기능과 의무들을 이행하며, 노회장 유고시 노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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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해당 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5.1 운영위원회: 노회 운영과 공천의 일을 담당한다. 

5.2 목회위원회: 목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3 목사후보생위원회: 목사후보생 업무를 담당한다. 

5.4 사법위원회: 노회의 사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5.5 이사회: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6  전권위원회: 노회의 인준을 받아 전권을 담당한다.  

5.7 조사위원회: 노회가 요청한 조사 임무를 담당한다.         

5.8  재정위원회: 노회의 예산, 지출, 및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5.9 선교위원회: 교회개척과 선교의 사역을 담당한다  

 

                                                      제6장 부칙 

본회와 회원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성경과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결혼, 안수, 건물사용, 회원가입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수정일: 2017년 11월 5일 (예정) 

발효일: 2012년 10월 22일  

220차 총회결정: 2012년 6월 

 

대서양한미노회 대표와 남부지역 대표자 계약: 

2012년 2월 7일     

            

별첨: 대서양한미노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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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서양 한미노회(남부) 목사후보생 위원회 

A. 목사 후보생 현황 

1) 조은일: 

- 학력: Mdiv(Emory University), Phd 과정(Emory Universit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4년 1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2과목 통과 / 안수시험 3과목, 심리검사 예정 

 

2) 박희준:  

- 학력: Mdiv(Azusa Pacific) MA 과정(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5년 7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2과목 통과 / 안수시험 3과목, 심리검사 예정 

 

3) 정관호:  

- 학력: Mdiv(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 Church Membership: 조지아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7년 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5과목, 심리검사 예정 

 

4) 최기욱:  

- 학력: Mdiv(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Thm(Emory Universit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7년 1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4과목, 심리검사 예정 

 

8. 최병기목사 청빙 조건: 파트타임 지정목사/조지아장로교회 

 

Effective salary    Reimbursable expenses (by voucher) 
Cash Salary $_18,000___ Automobile expense (___per mile) $__1,500______ 
Fair rental value of manse  $___X_____ Business/professional expenses  $___X_____ 
Housing Allowance $___X_____ SECA Supplement (up to 50%) $___X_____ 
Utilities Allowance $___X____ Continuing Education $___Yes_____ 
Deferred Compensation $___X_____ Other allowances   $___X_____  
Other allowances $___X_____  
Total $_18,000_____ Moving Costs (up to) $___X_____ 
 

Full medical, pension, disability, and death benefit coverage under the Board of Pensions (X) 
Paid Vacation  ____X_____  

 Paid Continuing Education ____Yes_____ 
(X mark mean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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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남준 목사 청빙 조건: 파트타임 목사

 

 

사무총장청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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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보고  

 

총무 청빙위원회 보고 : 최병호 위원장의 사무총장 선출 보고가 있었고,  강기석 목사를 최종 추천하다.   

노회장 청빙안에 표결을 붙여 강기석 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초빙할 것을 결의하다. 이어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갖었다.   

 

 페회 ; 노회장 축도로 모든 회무를 마치다. (11시 pm) 

 

 


